
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1881

발 의 년 월 일:2024년 05월 27일
발 의 자:이성배 의원(1명)
찬 성 자:김규남, 김영철, 김재진,
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　석, 박영한, 유만희,
이상욱, 임종국, 장태용,
허　훈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○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구조 다양화 및 공공기여

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

록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고, 기존 민간공공협력형에서 임차를 제

외하여 사업방식을 단순화함(안 제2호).

나. 공공기여 기준을 당초 사업유형에서 용도지역 변경 내용으로 조정함

(안 제11조).

다. 민간 토지 및 건축물을 시장이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

1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




















